
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9호서식] 

안 내 문

 1.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:

 2. 처분내용:

 3. 처분기간: 

 4. 위반내용: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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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이 게시문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는 「위생용품 관리법」 제32조(1년 이하 징역 또는 

1천만원 이하 벌금) 또는 「형법」 제140조(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)에 따라 처

벌을 받게 됩니다.

 

 1) 규격: 30cm × 42cm

 2) 색상: 바탕(황색), 테두리(적색, 폭 5mm) 


